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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휘발유 원료 세트 매는 불법!
법원, 투 캔 매업자에게 첫 유죄 결 … 소부․에나멜 시  혼합

유사휘발유 제조원료인 소부 시 와 에나멜 시 를 따로 통에 담아 섞어 쓰도록 세트로 매하는 투 캔

(Two Can) 방식 매업자에 해 유죄를 확정한 법원의 첫 결이 나왔다.

법원 1부는 석유  석유 체연료 사업법 반 의로 기소된 함모씨에 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

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8월22일 발표했다.

함씨는 2006년 7-10월 경북 성주에 공장을 차려놓고 톨루엔(Toluene)과 메탄올(Methanol)로 소부 시 를, 

솔벤트로 에나멜 시 를 만든 뒤 18리터 통에 각각 담아 소부 시 와 에나멜 시  각 1통을 세트로 묶어 2만

4000-2만9000원에 유사휘발유 도ㆍ소매업자에게 매한 의로 기소 다.

함씨는 소부 시 와 에나멜 시 를 하루 평균 각각 1500통 가량 생산했다.

소부 시 와 에나멜 시 를 1 1 비율로 혼합하기만 하면 유사휘발유가 만들어져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

다.

함씨는 “유사 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섞는 

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인데, 소부 시 와 에나멜 시 를 다른 용기에 담아 세트로 매한 행 는 유사 석유제

품의 제조ㆍ 매에 해당하지 않는다”고 주장했다.

1심 재 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 부는 함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을 참작해 

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.

법원은 “함씨는 소부 시 와 에나멜 시 를 1 1로 혼합하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각각 1통

을 세트로 묶어 매했고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섞기만 하면 연료가 되기 때문에 완제품과 달리 취 할 이유

가 없다”며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 매에 해당한다고 단해 유죄를 확정했다.

행법은 유사휘발유를 제조ㆍ 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할 수 있고 유사 휘

발유를 사용한 운 자에게도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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